
1. 대테러센터-747(2018.6.5.)의 관련입니다.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관계기

관의 장이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그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에서 마련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수준진단 기본계획」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에서는 소관 다중이용시설(테러대상시설)에 대해 자체 진단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붙임 3, 4〕양식에 따라 ’18.9.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가 연계되지 않은 기관은 담당자 메일로 제출(grade@korea.kr)

4. 아울러, 진단결과에 따른 우수시설 또는 모범사례는 우리 부(철도안전정책과)의 확인?점

검 등을 거쳐 업무유공자에 대한 대테러센터 포상을 추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대테러센터 공문 사본 1부.

     2.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기본계획 1부.

     3.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결과(시설별) 1부.

     4.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결과(총괄) 1부.  끝.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경기도지

사,김해시장,의정부시장,용인시장,한국철도공사 사장,(주)SR 대표이사,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네오트랜스(주) 대표이사,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사장,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 사장,부산교통공사사장,인천교통공사 사장,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부산-김해경전철(주) 대표이사,의정부경전철(주) 대표이사,

용인경량전철(주) 대표이사

주무관 철도경찰사무관
전결 07/26

협조자

시행 철도안전정책과-3475 ( 2018.07.26. ) 접수 비상계획처-21916 ( 2018.07.27.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607 /전송 044-201-5671 / kgrade82@molit.go.kr / 비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